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베트남/하노이지사 작성)

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  

  □ 베트남 보건부,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, 영양값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지침

(시행규칙) 공포

   ◦ ‘23.12.30.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, 영양값 표시 방법 등에 

관한 지침(시행규칙 No.29/2023/TT-BYT)을 공포했음.

   ◦ 본 시행규칙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, 이에 베트남에서 생산, 

거래,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은 영양성분(열량(kcal), 단백질(g), 탄수

화물(g), 지방(g), 나트륨(mg))을 표시해야 함.

   ◦ 기타 당이 추가되는 식품, 음료 및 가공 유제품 등은 총 당량을 추가로 

표시해야만 하고. 또한 튀김 형식의 가공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

해야만 함. 

   ◦ 2025년 12월 31일까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생산, 거래 및 수입

하는 조직 및 개인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을 

필수로 표시해야 함.

<부록 1> 영양성분/영양값 표기 제외 대상

1. 열량 : 4kcal/100ml(액체형태) 이하인 경우

2. 단백질 : 0.5g/100g(고체형태) 또는 0.5g/100ml(액체형태) 이하인 경우

3. 탄수화물 : 0.5g/100g(고체형태) 또는 0.5g/100ml(액체형태) 이하인 경우

4. 지방 : 0.5g/100g(고체형태) 또는 0.5g/100ml(액체형태) 이하인 경우

5. 포화지방 : 0.1g/100g(고체형태) 또는 0.1g/100ml(액체형태) 이하인 경우

6. 당류 : 0.5g/100g(고체형태) 또는 0.5g/100ml(액체형태) 이하인 경우

7. 나트륨 : 0.005g/100g 이하인 경우



  □ 시사점

    ◦ 작년 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에서 언급한 식품 영양성분 표기 

관련 시행령(2022/TT-BYT)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(No.29/2023/TT-BYT)이 

공표되어 소개하오니, 

    ◦ 베트남으로 한국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부착하는 라벨에 영양성분, 

영양값 라벨링이 반드시 부착될 수 있도록 하며,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

부착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, 관세 혜택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

있어 주의가 필요함

  □ 출  처

   ◦ 시행규칙 No.29/2023/TT-BYT

     * 원문 별첨

  □ 문의처

    ◦ aT 하노이지사 / 최성곡 대리 : +84 24-6282-2987


